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30.>

당 비 영 수 증
                         (앞 면)
◀ 250 mm ▶ ▼

▲ 5mm
 NO.     

당비영수증원부
               NO.     

당비영수증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
             주소 :

▲

금    액 금         원정(￦      )
발행연월일 취 급

자 인
90mm

납부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당(○○당○○시ㆍ도당)대표
자 직인직    업

전 화 번 호
▼

◀ 100mm ▶ ◀ 150mm ▶

5mm ▶ ◀

(뒷 면)
주 1. 회계책임자는 금액, 발행연월일, 납부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취급자인"란에는 회계책임자인장으로 날인
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정치자금법」 제5조에 따라 발행된
것입니다.

*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
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
다(「정치자금법」 제59조).

*당비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ㆍ변
조하여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주 1. 이 서식은 표준서식이므로 규격 등은 정당이 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영수증일련번호는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별로 발급순에 의하여 연도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3.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말일 현재로 연간 납부총액에 대한 영수증을 1매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원부의 "금액"칸에는 납부일자별 금액 또는 납부횟수와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당비영수증을 전자적 형태로 제작하는 경우 당비영수증원부의 게재내용은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영수증을 발행ㆍ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비영수증 뒷면의 내용을 앞면에 함께 적을 수 있고 회계책임자의 간인을 생략할 수 있되, 영수증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